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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대상

3

제조·가공·소분·수입한 식품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 

설탕, 빙과류, 식용얼음, 

껌류(소포장 제품에 한함), 

식염, 주류(맥주, 탁주 및 약주 제외) 및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

레토르트식품, 통조림식품, 쨈류, 

당류(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덱스트린, 올리고당류에 한함), 다류 

및 커피류(액상제품은 멸균에 한함), 

음료류(멸균제품에 한함), 

장류(메주 제외), 조미식품(식초와 

멸균한 카레제품에 한함), 

김치류, 젓갈류 및 절임식품, 

조림식품(멸균에 한함), 

맥주, 전분, 벌꿀, 밀가루

유통기한 
표시대상

유통기한 표시
생략 가능 

제품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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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권장표시 [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권장표시사례

봉지, 박스, 지퍼락 제품 : 유통기한 · 품질유지기한  표시란을 마련하여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

봉지 제품 박스 제품 지퍼락 제품

유통기한 :
2013년 OO월 OO일 까지 

유통기한 :2013년 OO월 OO일 까지 

유통기한 :
2013년 OO월 OO일 까지 

200 g 100 g

100 g

주표시면(제품명 근처, 주표시면 상단)에 12포인트 이상 표시

주표시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제품 윗면 또는아랫면에 표시

유통기한 · 품질유지기한 표시란을 마련하여 표시

바탕색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시

용기 제품  :  유통기한 · 품질유지기한  표시란을 마련하여 상단에 표시 

                 하거나 상품 진열시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

유통기한 :
2013년 OO월 OO일 까지2013년 OO월 OO일 까지 유통기한 :

2013년 OO월 OO일 까지2013년 OO월 OO일 까지 

캔, 병, 통조림 : 제품의 윗면 또는아랫면에 표시

캔 제품 유리병 제품 플라스틱병 제품 통조림 제품

2014.11까지

2014.11까지2014.11까지

2014.11까지

커피 맥주

<유통기한 · 품질유지기한 권장표시>

유통기한
2013년 OO월 OO일 까지 

씨리얼
(Ce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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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잘못된 표시사례[ [

압인은 되어 있으나 글자색을 넣지 않아 
바탕색과 구분이 안되는 표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상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유통기한을 문지르면 잘 지워지는 표시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함
다만,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표시사항이 있는 경우 스티커로 
표시 가능

제품의 포장 내용과 거꾸로 표시하거나 
다른 표시사항과 겹쳐서 표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거꾸로 또는 겹쳐서 표시하지 않기

제품 상단 또는 하단을 잘라내고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절취하여 버려지는 부분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절취하여 버려지는 부분에 일자표시 하지 않기

잘못된 
표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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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는

“○○월 ○○일 ○○시 까지”, “○○일 ○○시 까지“ 또는
“○○.○○.○○ 00:00 까지“로 표시
* 제조일자와 제조시간 함께 표시

수입되는 식품등에 표시된 수출국의 유통기한 · 품질유지기한의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한글표시사항의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표시

“○○년○○월○○일까지”, 
“○○.○○.○○까지”,
“○○○○년○○월○○일까지”
“○○○○.○○.○○까지”

“○○년○○월○○일”, 
“○○.○○.○○”, 
“○○○○년○○월○○일”  
“○○○○.○○.○○”

유통기한 

품질
유지기한

[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세부 표시방법

제조일자 : 2013. 12. 3 09:00
유통기한 : 2013. 12. 5 09:00 까지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을 주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에는 

해당위치에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    

(주표시면) (일괄표시면)

2015/25/09 까지

레몬쿠키
제품명 : 레몬쿠키
식품유형 : 과자
업체명 : OO 제조사
원재료명 : 밀가루, 레몬
유통기한 : 상단별도표기
보관방법 : 실온보관

제조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년까지”로 표시

제조일자 : 2013. 11. 15
유통기한 : 제조일로 부터 2년 까지

바다

60 g

수입되는 식품등에 표시된 수출국의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의 

“연월일”의 표시순서가 다른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월일”의 표시순서를 예시

(수출국 표시) (한글 표시 사항)

유통기한 : 
상단별도표시일까지
(연/일/월 순)

2015/25/092015/25/09

Sa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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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제품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방법

내포장 제품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방법[ [[ [
유통기한이 여러가지인 제품을 함께 포장한 경우 그 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 표시

최소 판매단위 포장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 나누어 개별 포장한 

제품(내포장 제품)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포장 별로 제품명, 내용량,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영양성분 표시대상에 한함)과 영양성분을 

표시 할  수 있음. (권장사항)

유통기한 :
2015. 12. 31 까지

유통기한 :
2016. 1. 1 까지

품질유지기한이 여러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한 경우 그 중 가장 
짧은 품질유지기한 표시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된 개별제품을 함께 포장
한 경우에는 가장 짧은 유통기한만을 표시

품질유지기한 :
2014. 1. 5

품질유지기한 :
2014. 7. 5

유통기한 :
2014. 5. 5 까지

2015. 1. 1 까지

크래커
50g(15kcal)

2015. 1. 1 까지

크래커
50g(15kcal)

크래커
50g(15kcal)

2015. 1. 1 까지

2015. 1. 1 까지

품질유지기한 :
2015. 1. 1

2014. 1. 1 까지

10g

2014. 1. 1 까지

10g

2014. 1. 1 까지

10g

세트상품의 유통기한 

2015. 12.  31 까지

세트상품의 품질유지기한

2014. 1.  5

세트상품의 유통기한 

2014. 5. 5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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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주요 Q&A[ [유통기한 일부 내용이 틀린경우 (예시. 실제 유통기한은 
2013.3.1 까지이나 2013. 1.3일로 표시) 수정이 가능한지요?

표시된 유통기한 · 품질유지기한은 변경 · 훼손이 불가능함

Q
A

유통기한에 반드시 "까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은 'OOOO년 OO월 OO일 
까지' 등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까지'를 표시하여야 
함. 단, 품질유지기한은 '까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됨

Q
A

세트포장제품의 개별제품 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 보다 더
짧게 표시가 가능한가요?

세트포장 제품의 개별제품은 각각 품목제조보고 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가장 짧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함

Q
A

(수정 전) (수정 불가)

유통기한 : 
2013. 1. 3 까지 

80 g 80 g

유통기한 : 
2013. 3. 1 까지 

변경 · 훼손 등
수정 불가

마른멸치, 브로콜리 등 자연산물에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나요?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을 포장한 경우(진공포장이 아닌 
비닐랩 등으로 투명 포장한 것은 제외) 제조일자(포장일 또는 
생산연도)를 의무 표시하여야 하나, 유통기한은 의무표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자율적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 
유통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변경할 수도 없음

Q
A

자연산물도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 그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변경할 수 없음

제조일자와 함께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제조일자 
· 유통기한 각각의 일자만 표시해도 되나요?

일자만 각각 표시된 경우 일자의 의미를 알 수 없으므로 제조일자 
OOOO.OO.OO, 유통기한 OOOO.OO.OO 까지로 표시하여야 함

Q
A

(잘못된 표시) (올바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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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크기
        예시

바탕체, 굴림체, 휴면명조체

글자크기에 준하여 표시[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주의사항

자연상태의 농·임·수·축산물 등 유통기한 표시 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수입·진열 또는 판매 해서는 

아니되며, 표시한 유통기한을 변경해서도 안됨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한 일자를 

임의로 지우거나, 연장 또는 변경해서는 아니됨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에 물리적 행위(덧칠, 지우기, 오리기, 

수정 등)로 조금이라도 훼손 또는 변경하는 경우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음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됨
품목제조보고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에 2년으로 유통기한을 신고한 

경우 식품에 표시한 유통기한도 2년으로 동일해야 함

* '16년 부터 유통기한 · 품질유지기한(포장면적 200㎠ 초과인 경우)은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